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기술적표장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논단

2. 지정상품과의관계

1) 각지정상품과관련하여상대적으로결정

기술적표장에해당되는지여부는그각지정상

품또는서비스업과의관계에서상대적으로결정

된다.3 0 ) 또한당해지정상품에대한기술적또는

설명적표시라하더라도, 직접적인기술적또는

설명적표시라고볼 수 없는때에는기술적표장

에해당하지아니한다.3 1 )

“하이터치”가 기술적표장으로식별력이없는

부분인지여부에대해서판단한사례에서대법원

은「인용상표는그구성중‘하이터치’부분이영

어‘H i g h’와‘T o u c h’의한글음을따서결합한것

으로, ‘하이( H i g h )’는‘높은, 고도의, 고급의’등

의 뜻을가지고있고, ‘터치( T o u c h )’는‘손을대

다, 만지다, 접촉, 촉감’등의뜻을가지고있어일

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높이만지다, 높은접

촉, 고도의접촉, 접촉이뛰어난’등의의미로받

아들여질수있고, 인용상표가접촉, 촉감등과관

련이될수 있는지정상품인‘전자타자기, 전자계

산기, 전화기, 비디오테이프레코더, 테이프레코오

더’등에사용될경우에는어느정도지정상품의

품질이우수함을연상시킬수도있다고보이지만,

인용상표가그지정상품중‘T V수신기, 전기냉장

고’등의상품에사용될경우에는그상품들의일

반적인특성에비추어‘하이터치’가지정상품의

품질등을표시하는것으로일반수요자들에게직

감된다고하기는어렵다고보이는바, 따라서그

‘T V수신기, 전기냉장고’등의지정상품들에사용

되는경우에는‘하이터치’가기술적표장이아니

라 식별력이있는요부라고보아야하고…」라고

판시하였다.3 2 )

그리고상표“GOLD BLEND”가지정상품인커

피, 인스턴트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광천수에

관하여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지여부및지정상

품인얼음에관하여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지여

부에대해서「등록상표“GOLD BLEND”는그지

정상품인커피류와관련하여일반수요자로하여

금 직관적으로‘맛과향기가뛰어나도록배합한

최고급의커피등’으로인식케하므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원료의혼합내지배합공정이필요

한커피, 인스턴트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홍차

에대하여는물론인공적으로증류수에광물질이

나 광물질이함유된물 등을혼합하여생산할수

도있는광천수에대하여도기술적표장에해당하

나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얼음은원료의혼합이

나배합등이불필요한것이므로거래통념상등록

상표가얼음의품질·효능·가공방법등의성질

을 표시한표장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 판시하

였다.3 3 )

또한지정상품이컴퓨터디스켓·컴퓨터자기

테이프·컴퓨터자기디스크·컴퓨터용레이저디

스크등인상표“M I P S”가 기술적상표에해당하

는지여부와관련해서「‘M I P S’는 컴퓨터의연산

처리속도를나타내는단위의의미를지닌단어이

나, …지정상품이모두컴퓨터와관련된상품이긴

하나‘M I P S’로 표시되는컴퓨터시스템의연산

처리속도나그단위와는직접적으로관련된상품

이라고는할수 없으므로, 인용상표가그 지정상

품의성질이나품질또는용도등을보통으로사

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기술적상표에해당한다

고볼수는없다」고판시하였다.3 4 )

판례는“S P E C I A L”3 5 ), “W O R L D W I N”3 6 )에대해

서 지정상품을불문하고그상품의품질, 효능을

직접표시하는기술적표장으로판단하고있다.3 7 )

2) 성질표시의상표라고하기 위하여는그 지정

상품이반드시실재하여야하는지여부

이에대해판례는‘서적, 신문, 크레디트카드’

등을지정상품으로하고있는Family Card에대

해「실제로가족용크레디트카드가거래계에존

재하고있지않다고하더라도일반수요자들이본

원상표“FAMILY CARD”와의관계에서그러한

크레디트카드가존재하는것으로인식할수있다

고보이는이상, 본원상표는지정상품인크레디트

카드에대한성질표시의상표라고보아야한다」

고판시하였다.3 8 )

3) 2 이상의지정상품중 일부에대하여만그 성

질을표시하는것으로인정될경우

(1) 상표등록출원의경우

판례는「우리상표법상상표등록요건을갖춘지

정상품부분에관하여는등록사정하고, 상표등록

요건을갖추지못한지정상품부분에관하여는거

절사정함과같이분리하여사정하여야할근거는

없으므로하나의출원은지정상품이여럿이라하

더라도일체불가분으로취급할수밖에없어일부

지정상품에관하여상표등록요건이갖추어지지

아니한경우그것이보정절차를통하여지정상품

에서철회되는등보정되지아니하는한, 전체지

정상품에대한출원에대하여하나의거절사정을

할수밖에없다」3 9 )라고하거나, 또는「상표가지정

상품중의하나에대하여서라도그성질을표시하

는 것으로인정이될 때에는그 출원등록이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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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판2001.3.23. 2000후1436
31) 同旨상표심사기준제8조해석참고자료15 참조.
32) 대판1996.12.10. 96후184

33) 대판2000.2.22, 97후3784
34) 대판2000.3.23, 97후2323 
35) 대판2000.2.22, 97후3784
36) 대판1984.9.11, 82후40
37) 상표심사기준에의하면모든상품에공통적인기술적표장(예;「BEST」「NO1」「NICE」「SUPER」「DELUXE」「최고」「정상」「제일」등)과이와유사한것은지정상품을

불문하고기술적표장에해당된다(동심사기준제8조해석참고자료15 가,나목참조). 
3 8 ) 대판1996.9.24, 96후7 8
3 9 ) 대판1993.12.21. 93후1 3 6 0



강조하는것으로보여진다하더라도전체적인상

표의구성으로볼때 일반거래자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단순한성질등을표시하는것으로인

식될수 없는것은기술적표장에해당하지않는

다는것이판례의입장임을알수있다. 

따라서상표를구성하는각부분을분리하여판

단할것이아니라당해상표전체를하나로보아

판단하여야한다. 

하지만, 특히도형과문자가다소복합적으로

결합된상표의경우구성에있어서각 도형과문

자의크기, 비율, 글꼴, 위치, 의미등의요소를종

합적으로고려한관찰을통해서기술적표장여부

를 판단하여야하는데, 실제동일한사안에대해

하급심과의기술적표장에관한판단이대법원과

사뭇다르게행해지고있다는것을고려할때 이

러한전체적관찰방법이실무에서상당히어려운

문제가아닌가생각된다. 

그리고기술적표장은지정상품과분리해서는

생각할수 없고, 또한지정상품과관련하여상대

적으로결정되므로, 어떤상품의경우기술적표

장이라하더라도다른상품의경우기술표장이되

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획일적으로판단하여서

는안될것이다.4 3 )

한편, 2 이상의지정상품중일부에대하여만그

성질을표시하는것으로인정될경우의처리에관

해서판례는상표등록출원과등록상표의경우를

분리하여전자의경우해당지정상품의철회등

보정이없는한 전부거절되며, 후자의경우에는

무효사유가있는일부지정상품에한해서등록무

효를한다는기본입장을취하고있다. 

출원상표가그지정상품대부분과의관계에서

품질, 효능, 용도등그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

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로인정되는

이상, 지정상품중 일부에관하여그성질을나타

내는것으로볼 수없는경우가있다고하더라도

등록출원에대하여는거절결정을할수밖에없다

고할것이다. 

그러나등록출원과달리등록무효의경우에대

해서어느상표가2이상의상품을지정상품으로

하여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지정상품중 일부

에만무효원인이있고나머지지정상품에는무효

사유가없음이명백한때에는상표법취지에따라

그무효원인이있는지정상품에한하여무효로하

는판례의태도는타당하다고할것이다. 

IV.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

표장인지여부

1. 서 설

특정표장이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지여부는

그 표장의관념뿐아니라관념과동시에표시의

태양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 

즉특정표장이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지여부

를판단하기위해서는상표의의미나관념이성질

표시적인것만으로구성된기술적속성을가지고

있는지여부와이 경우그 사용의태양이특정상

품의성질등을기술할때 보통으로통상사용되

는 표시, 어법이나모양으로되어있는지여부를

함께판단해야한다. 

등록상표가지정상품인커피류에사용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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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되어야하므로, 본원상표가그지정상품중의

하나에대하여서만그성질을표시하는관계에있

을 뿐이고나머지지정상품들에대하여는그러한

관계에있지아니하다는이유로전체적으로보아

본원상표가지정상품의성질을표시하는것이아

니라고할수는없다」4 0 )라고판시하였다.

(2) 등록상표의경우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는2 이상의상품을지

정상품으로하여등록이되어있는상표의지정상

품 중일부에만무효원인이있는경우, 지정상품

별로등록무효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지여부에

대해서상표등록의유·무효여부를지정상품마

다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고하였다. 

즉「상표법제7 1조제1항의규정취지는특정의

지정상품에관한부분에대하여만무효사유가있

는데도적법하게상표등록을받을수있는나머지

지정상품에대하여까지전부무효로하는것은불

필요하고가혹하며불합리하므로이러한과잉조

치를피하게하고자하는것인바, 어느상표가2

이상의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등록이되어있

는경우에심판청구인이상표등록전부의무효심

판을청구하는경우라도지정상품중일부에만무

효원인이있고다른지정상품에는무효사유가없

음이명백한때에는무효원인이있는지정상품에

한하여등록무효의심판을하여그부분만말소하

게함이상당할것이고, 이러한해석은구상표법

(1990.1.13. 법률제4 2 1 0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

것)하에서도같이하여야하며, 이와같은이치는

3이상의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등록된경우2

이상의지정상품에관하여무효심판을청구하는

경우에도같다」라고판시하였다.4 1 ) 이러한태도는

이후계속된판례에서일관되게지켜지고있다.4 2 )

(3) 요컨대 판례는 상표등록출원과 등록상표

의경우를 분리하여전자의경우해당지정

상품의 철회 등 보정이없는 한 전부 거절

되며, 후자의경우에는무효사유가있는일

부 지정상품에 한해서 등록무효를 한다는

기본입장을취하고있다.

출원상표가그 지정상품대부분과의관계에서

품질, 효능, 용도등그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

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로인정되는

이상, 지정상품중일부에관하여그성질을나타

내는것으로볼 수없는경우가있다고하더라도

등록출원에대하여는거절결정을할 수밖에없다

고할것이다. 

그러나등록출원과달리등록무효의경우에대

해서어느상표가2이상의상품을지정상품으로

하여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지정상품중일부

에만무효원인이있고나머지지정상품에는무효

사유가없음이명백한때에는상표법취지에따라

그무효원인이있는지정상품에한하여무효로하

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3. 소 결

상표가지정상품의성질등을암시하거나또는

1 8_월간 발명특허

논단

40) 대판1996.9.24, 96후78
41) 대판1994.5.24, 92후2274(전원합의체판결.원심파기환송).
42) 同旨동1985.9.24, 84후109(원심파기환송); 동1995.10.13, 95후217; 동1998.12.23, 98후1693; 동1999.2.23, 98후1587(서비스표); 동2000.2.22, 97

후3784(원심파기환송) 43) 同旨류관희,심판원과법원간의기술적표장에대한관점비교,특허심판원자료조사연구보고서, 2001.6.



강조하는것으로보여진다하더라도전체적인상

표의구성으로볼때 일반거래자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단순한성질등을표시하는것으로인

식될수 없는것은기술적표장에해당하지않는

다는것이판례의입장임을알수있다. 

따라서상표를구성하는각부분을분리하여판

단할것이아니라당해상표전체를하나로보아

판단하여야한다. 

하지만, 특히도형과문자가다소복합적으로

결합된상표의경우구성에있어서각 도형과문

자의크기, 비율, 글꼴, 위치, 의미등의요소를종

합적으로고려한관찰을통해서기술적표장여부

를 판단하여야하는데, 실제동일한사안에대해

하급심과의기술적표장에관한판단이대법원과

사뭇다르게행해지고있다는것을고려할때 이

러한전체적관찰방법이실무에서상당히어려운

문제가아닌가생각된다. 

그리고기술적표장은지정상품과분리해서는

생각할수 없고, 또한지정상품과관련하여상대

적으로결정되므로, 어떤상품의경우기술적표

장이라하더라도다른상품의경우기술표장이되

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획일적으로판단하여서

는안될것이다.4 3 )

한편, 2 이상의지정상품중일부에대하여만그

성질을표시하는것으로인정될경우의처리에관

해서판례는상표등록출원과등록상표의경우를

분리하여전자의경우해당지정상품의철회등

보정이없는한 전부거절되며, 후자의경우에는

무효사유가있는일부지정상품에한해서등록무

효를한다는기본입장을취하고있다. 

출원상표가그지정상품대부분과의관계에서

품질, 효능, 용도등그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

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로인정되는

이상, 지정상품중 일부에관하여그성질을나타

내는것으로볼 수없는경우가있다고하더라도

등록출원에대하여는거절결정을할수밖에없다

고할것이다. 

그러나등록출원과달리등록무효의경우에대

해서어느상표가2이상의상품을지정상품으로

하여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지정상품중 일부

에만무효원인이있고나머지지정상품에는무효

사유가없음이명백한때에는상표법취지에따라

그무효원인이있는지정상품에한하여무효로하

는판례의태도는타당하다고할것이다. 

IV.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

표장인지여부

1. 서 설

특정표장이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지여부는

그 표장의관념뿐아니라관념과동시에표시의

태양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 

즉특정표장이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지여부

를판단하기위해서는상표의의미나관념이성질

표시적인것만으로구성된기술적속성을가지고

있는지여부와이 경우그 사용의태양이특정상

품의성질등을기술할때 보통으로통상사용되

는 표시, 어법이나모양으로되어있는지여부를

함께판단해야한다. 

등록상표가지정상품인커피류에사용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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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되어야하므로, 본원상표가그지정상품중의

하나에대하여서만그성질을표시하는관계에있

을 뿐이고나머지지정상품들에대하여는그러한

관계에있지아니하다는이유로전체적으로보아

본원상표가지정상품의성질을표시하는것이아

니라고할수는없다」4 0 )라고판시하였다.

(2) 등록상표의경우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는2 이상의상품을지

정상품으로하여등록이되어있는상표의지정상

품 중일부에만무효원인이있는경우, 지정상품

별로등록무효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지여부에

대해서상표등록의유·무효여부를지정상품마

다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고하였다. 

즉「상표법제7 1조제1항의규정취지는특정의

지정상품에관한부분에대하여만무효사유가있

는데도적법하게상표등록을받을수있는나머지

지정상품에대하여까지전부무효로하는것은불

필요하고가혹하며불합리하므로이러한과잉조

치를피하게하고자하는것인바, 어느상표가2

이상의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등록이되어있

는경우에심판청구인이상표등록전부의무효심

판을청구하는경우라도지정상품중일부에만무

효원인이있고다른지정상품에는무효사유가없

음이명백한때에는무효원인이있는지정상품에

한하여등록무효의심판을하여그부분만말소하

게함이상당할것이고, 이러한해석은구상표법

(1990.1.13. 법률제4 2 1 0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

것)하에서도같이하여야하며, 이와같은이치는

3이상의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등록된경우2

이상의지정상품에관하여무효심판을청구하는

경우에도같다」라고판시하였다.4 1 ) 이러한태도는

이후계속된판례에서일관되게지켜지고있다.4 2 )

(3) 요컨대 판례는 상표등록출원과 등록상표

의경우를 분리하여전자의경우해당지정

상품의 철회 등 보정이없는 한 전부 거절

되며, 후자의경우에는무효사유가있는일

부 지정상품에 한해서 등록무효를 한다는

기본입장을취하고있다.

출원상표가그 지정상품대부분과의관계에서

품질, 효능, 용도등그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

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로인정되는

이상, 지정상품중일부에관하여그성질을나타

내는것으로볼 수없는경우가있다고하더라도

등록출원에대하여는거절결정을할 수밖에없다

고할것이다. 

그러나등록출원과달리등록무효의경우에대

해서어느상표가2이상의상품을지정상품으로

하여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지정상품중일부

에만무효원인이있고나머지지정상품에는무효

사유가없음이명백한때에는상표법취지에따라

그무효원인이있는지정상품에한하여무효로하

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3. 소 결

상표가지정상품의성질등을암시하거나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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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으로보고있다.4 7 )

3. 독특한서체나특수한방법으로표시된
기술적표장

1) 개설

전술한바와같이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

의 특성등을보통쓰는방법으로설명하거나기

술하는문자표장의경우상표법제6조제1항제3

호의규정에의하여상표나서비스표로서등록을

받을수 없을것이다. 그러나거래자나일반수요

자에게기술적또는설명적인의미로직감할수

없을만큼특별한태양으로사용되는경우에는식

별력이인정된다.4 8 )

도형성자체로인하여독자적인식별성을가지

는경우즉 독특한서체등으로인하여그식별력

이인정되는경우상표나서비스표로서등록된경

우가있다.4 9 ) 이에관한판례를살펴본다.

초기판례는상표가상품의품질이나효능을뜻

하는것이라고하더라도그것이보통으로사용하

는방법으로표시되지아니하고특수한글자체나

모양을사용한도안으로표시하는등다른상품과

구별되는특별현저성을갖는정도의것일때에는

기술적표장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5 0 )

이후판례는이러한법리를더욱발전시켜서,

기술적문자상표가도형화(도안화)되어있어일

반인이보통의주의력을가지고있는경우전체적

으로보아그 도형화된정도가일반인의특별한

주의를끌 정도에이르러문자의기술적또는설

명적인의미를직감할수없을만큼문자인식력을

압도할경우에는특별한식별력을가진것으로보

아야하므로이러한경우에는상표법상‘보통으

로 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표장이라고볼

수없다고하였다.5 1 )

즉기술적문자상표가전체적으로보아도형화

된 정도가일반인의특별한주의를끌 정도에이

르고문자인식력을압도할경우에는특별현저성

내지식별력을가진것으로본다. 

2) 주요사례

(1)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 표

장으로보지않은사례

① 일반수요자가등록상표“ ”를

불어나영어또는그밖의다른나라문자를도형

화하여표기한것으로인식할수는있다고하겠으

나, 전체적으로각 문자가특정됨이없이연결되

어있고또도형화되어있어그각 문자의윤곽이

불분명하여일반수요자가‘P r e m i e r e’라는불어

또는영어단어를표기한것으로직감할수없을

정도이어서그도형화의정도가일반인의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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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기술적표장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

함에있어서「지정상품인커피등과관

련하여거래업계에서는‘커피등의맛

과향기를좋게하기위하여각종품종등을적당

히 혼합하는것’등을의미하는용어로널리사용

되고있으며, 두단어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이

나식별력을낳는것도아니고상단의‘골드’가하

단의‘블렌드’를수식하여, 등록상표는그지정상

품인커피류와관련하여일반수요자로하여금직

관적으로‘맛과향기가뛰어나도록배합한최고

급의커피등’으로인식케하고, 등록상표의도안

도 특수한자체나모양을사용한것이라고볼 수

도 없어등록상표는결국지정상품의품질·효

능·가공방법등을보통사용하는방법으로직접

표시하는성질표시표장에불과하다」고판시하였

다.4 4 )

따라서특정표장이관념상기술적속성을가지

고 있으면서(암시적이지않고직접적인성질표

시) 특수하게변형되거나통상의어법이아닌경

우즉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되지않은

경우에이러한표장이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가

가문제이다. 

즉문제는기술적표장의판단주체인수요자나

거래자들이특정표장에대해어떠한연상작용없

이 그 관념을직관할수 있다면통상적으로기술

적 표장이라할 것이나,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

이 아닌현저히특수한활자체로표기하거나, 그

형태에많은변형을줌으로써그 표장의관념은

기술적또는설명적이나, 그표장의태양은보통

의형태와현저히상이하다면그관념의기술성에

도 불구하고기술적표장에해당한다고할 수 있

는지여부이다. 

2.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
표장」의 의미

원칙적으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는“보통

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에만”적용

된다.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이란상표의외

관, 칭호, 관념을통해상품의성질을직감할수있

는경우를말한다.4 5 )

그래서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되지

않은표장은기술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더라도

상표로서등록을받을수있게된다. 판례도「상품

의품질,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이아

닌 방법으로표시한표장은등록을받을수 없는

기술적상표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다.4 6 )

따라서특수하게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

장이나다른식별력있는표장과결합함으로써,

상표전체로서자타상품의식별력이있는경우에

는상표로서등록을받을수있다. 

기술적표장에식별력있는문자등이부수적,

보조적으로결합된상표가특별현저성이있는지

를판단함에있어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를고려하여,「단지상품의용도, 형상등

기술적표장만으로된상표는물론이고여기에다

른식별력있는문자, 기호, 도형등이결합되어있

다고하더라도이들이부수적또는보조적인것에

불과하다거나또는전체적으로볼 때 성질등 표

시상표로인식될경우」에는기술적표장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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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판2000.2.22, 97후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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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판1992.4.28, 91후1618; 동1994.9.27, 94후708; 동1997.2.28, 96후986; 동1998.2.27, 97후310; 동2000.2.25, 98후1679; 동2002.6.11. 2000후

2569 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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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있다.4 9 ) 이에관한판례를살펴본다.

초기판례는상표가상품의품질이나효능을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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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문자상표가도형화(도안화)되어있어일

반인이보통의주의력을가지고있는경우전체적

으로보아그 도형화된정도가일반인의특별한

주의를끌 정도에이르러문자의기술적또는설

명적인의미를직감할수없을만큼문자인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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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하므로이러한경우에는상표법상‘보통으

로 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표장이라고볼

수없다고하였다.5 1 )

즉기술적문자상표가전체적으로보아도형화

된 정도가일반인의특별한주의를끌 정도에이

르고문자인식력을압도할경우에는특별현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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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례

(1)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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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영어또는그밖의다른나라문자를도형

화하여표기한것으로인식할수는있다고하겠으

나, 전체적으로각 문자가특정됨이없이연결되

어있고또도형화되어있어그각 문자의윤곽이

불분명하여일반수요자가‘P r e m i e r e’라는불어

또는영어단어를표기한것으로직감할수없을

정도이어서그도형화의정도가일반인의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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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

함에있어서「지정상품인커피등과관

련하여거래업계에서는‘커피등의맛

과향기를좋게하기위하여각종품종등을적당

히 혼합하는것’등을의미하는용어로널리사용

되고있으며, 두단어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이

나식별력을낳는것도아니고상단의‘골드’가하

단의‘블렌드’를수식하여, 등록상표는그지정상

품인커피류와관련하여일반수요자로하여금직

관적으로‘맛과향기가뛰어나도록배합한최고

급의커피등’으로인식케하고, 등록상표의도안

도 특수한자체나모양을사용한것이라고볼 수

도 없어등록상표는결국지정상품의품질·효

능·가공방법등을보통사용하는방법으로직접

표시하는성질표시표장에불과하다」고판시하였

다.4 4 )

따라서특정표장이관념상기술적속성을가지

고 있으면서(암시적이지않고직접적인성질표

시) 특수하게변형되거나통상의어법이아닌경

우즉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되지않은

경우에이러한표장이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가

가문제이다. 

즉문제는기술적표장의판단주체인수요자나

거래자들이특정표장에대해어떠한연상작용없

이 그 관념을직관할수 있다면통상적으로기술

적 표장이라할 것이나,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

이 아닌현저히특수한활자체로표기하거나, 그

형태에많은변형을줌으로써그 표장의관념은

기술적또는설명적이나, 그표장의태양은보통

의형태와현저히상이하다면그관념의기술성에

도 불구하고기술적표장에해당한다고할 수 있

는지여부이다. 

2.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
표장」의 의미

원칙적으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는“보통

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에만”적용

된다.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이란상표의외

관, 칭호, 관념을통해상품의성질을직감할수있

는경우를말한다.4 5 )

그래서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되지

않은표장은기술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더라도

상표로서등록을받을수있게된다. 판례도「상품

의품질,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이아

닌 방법으로표시한표장은등록을받을수 없는

기술적상표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다.4 6 )

따라서특수하게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

장이나다른식별력있는표장과결합함으로써,

상표전체로서자타상품의식별력이있는경우에

는상표로서등록을받을수있다. 

기술적표장에식별력있는문자등이부수적,

보조적으로결합된상표가특별현저성이있는지

를판단함에있어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를고려하여,「단지상품의용도, 형상등

기술적표장만으로된상표는물론이고여기에다

른식별력있는문자, 기호, 도형등이결합되어있

다고하더라도이들이부수적또는보조적인것에

불과하다거나또는전체적으로볼 때 성질등 표

시상표로인식될경우」에는기술적표장에해당

2 0_월간 발명특허

논단

44) 대판2000.2.22, 97후3784
45) 상표심사기준제6조해석참고자료3및해석참고자료16 참조.
46) 대판1992.5.26, 91후1861

47) 대판1994.6.24, 93후1698; 同旨동1999.1.25, 90후465. 상표심사기준에의하면기술적표장에다른식별력이있는부분이附記的사항이거나불가분적구성요
소인경우에는식별력이없는것으로보고,‘다른식별력이있는부분이부기적사항’이란외형상부기적인표시의경우및실질적으로식별력이있는표장보다성질
표시표장이돋보일(우월)경우도이에포함된다고한다(동심사기준제6조해석참고자료16 참조).

48) 송영식·황종환·김원오,상표법(개정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333면
49) 상표심사기준제6조해석참고자료4참조
50) 대판1977.5.10, 76다1721; 동1984.1.24, 83후69; 동1990.12.11. 90후175; 동1992.2.25. 91후691
51) 대판1992.4.28, 91후1618; 동1994.9.27, 94후708; 동1997.2.28, 96후986; 동1998.2.27, 97후310; 동2000.2.25, 98후1679; 동2002.6.11. 2000후

2569 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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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작은디스크에보다많은정보를저장할수

있다는의미로지정상품인녹음된광디스크의효

능, 형상등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표장이라하

겠고, 문자의전체적인윤곽이도형화된정도에

비하여훨씬뚜렷하여일반수요자에게그문자전

체로서직감되어인식되고그대로호칭될것으로

보여지므로그도형화의정도로는일반의특별한

주의를끌만큼위와같은문자인식력을압도하기

가어려워특별한식별력을가졌다할수없다.5 6 )

④출원상표“A D A P T I V E”는‘적응할수 있는,

적응이적합한’등의뜻으로, 이를그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등에사용하게되면, 일반

수요자들이‘어떠한피부에도적응할수있는스

킨로션또는화장크림’이라고바로인식하게될

뿐만아니라특수한자체나모양을사용한도안도

아니므로, 출원상표는지정상품의특성이나품질

을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표장만

으로된것에해당한다.5 7 )

⑤ 본원상표 중“X”모양의도형은간

단하고흔한영문자한 자에불과하고거래상수

요자들의주의를불러일으킬정도로특별하게구

성되어있지도않아자타상품의식별력도없을뿐

만아니라본원상표에있어서부수적또는보조적

부분에불과하다.5 8 )

⑥ 출원상표 는 영문자를일부도안

화하기는하였으나, 그변형의정도가일반적인

문자의의미이외에별도의식별력을인정할정도

로 독특한서체나특수한방법으로표시하였다고

볼수가없다.5 9 )

⑦ 서비스표 는 바람결무늬모양의사

선을첨가한한글문자부분이어느정도도형화되

어 있다고할수 있으나, 문자의전체적인윤곽이

도형화된정도에비하여훨씬뚜렷하여일반수요

자에게그문자전체로서직감되어인식되고그대

로호칭될것으로보여지므로그도형화의정도로

는위와같은문자인식력을압도하고일반의특별

한주의를끌기어려워특별한식별력을가졌다고

할수없다.6 0 )

⑧ 이 사건출원상표는 거래사회에서통상

적으로각종시험에합격을기원하는뜻에서엿을

선물하고있음이주지의사실임을감안할때, 한

글인“합격”을다소도형화하여구성하고있다고

하여도그지정상품인엿에사용될경우곧 그지

정상품의위와같은용도등 그 성질을직접적으

로표시한것에불과하므로본원상표는상표로서

의식별력이인정될수없다.6 1 )

⑨ 출원서비스표 에 관하여

보면, 제일앞의“S”자와제일뒤의“y”자를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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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끌만큼문자인식력을압도한다고보여진

다.5 2 )

② 출원상표 의 구성중 부분을

제외한나머지부분은지정상품의품질·효능등

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또는

간단하고흔한표장에해당함은원심이인정한바

와같으나, 부분은‘J a z z’라는영어단어

를 필기체로표기함에있어첫 글자는필기체알

파벳‘ ’윗부분만을남겨놓은모양이고, 마지

막 글자또한‘z’의 필기체인‘ ’의아랫부분이

생략된모양으로서일반인들이보통의주의력을

가지고보는경우에는첫글자는언뜻숫자‘7’로

보이거나그 아래에그어져있는흰 선과결합하

여알파벳‘Z’나숫자‘2’로보이고, 마지막글자

는숫자‘3’으로보일정도로변형되어있는것이

므로일반수요자가이문자부분을전체로‘J a z z’

라는영어단어의필기체표기라고는도저히직감

할수없는것이어서 부분의도안화정도

는 문자의기술적또는설명적인의미를직감할

수없을만큼문자인식력을압도하여일반인의특

별한주의를끌정도이다.5 3 )

(2)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

표장으로본 사례

① EXEMPLAR SUPER 앞에

라는표시를결합시켜놓았다하더라도완

전한도형화나합일문자화되지아니하여단순히

영문자E X로 읽혀짐으로써이에부기된E X E M

P L A R의 두문자 표시에불과함이일견하여분명

하고달리어떤특별한뜻을갖는것으로보여지

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 E X E M P L A R

S U P E R의표시와결합시켜그전체의구성을기준

으로판단하더라도본원상표는그 자타상품을식

별케할특별현저성이있다고할수없다.5 4 )

② 본건등록상표 중 부분

은한문체에있어서의전서체그자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전서체에가까운글씨체로되어있

는것이어서『황금당』이라는한글문자부분을제

외하더라도어느정도학문지식이있는일반수요

자가볼경우에어렵지않게그것이『황금당』을한

문으로표기한것이라고알 수 있고이것이문자

가 아니라그림에가깝다고는보이지않으며, 더

구나본건등록상표에는『황금당』이라는한글표

기부분이있어이점과아울러볼때그것을『황금

당』의한문체라는것을쉽사리간파할수있어서

이 부분도『황금당』의한글부분과는다른식별력

이 있는부분이라고는보이지아니하며, 또본건

등록상표의좌측에마름모꼴도형안에한문자를

적어넣은도형중『黃』은황금당의두문자인‘황’

의한문자에불과하다고보여이부분도부기적인

것에불과하고따로식별력이있다고보이지아니

한다.5 5 )

③ 본원상표는영문자를도형화한것

이기는하지만그문자“Mini Disc”의의미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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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판2000.2.25, 98후1679(원심파기환송)
53) 대판2002.6.11, 2000후2569(원심파기환송)
54) 대판1986.9.23, 85후129
55) 대판1992.1.17, 91후554(원심파기환송)

5 6 ) 대판1994.9.27. 선고9 4후7 0 8
57) 대판1997.4.22. 96후1842
58) 대판1997.11.28, 97후389
59) 대판1998.2.27. 97후310. 영문상표명은“PLASMAVISION”임.
60) 대판1998.12.1, 98후1730은원심인특허법원1998.8.13, 98후4982유지.상고이유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소정의심리불속행사유에해당되어동법

제5조에의하여판결이유없이‘상고기각’의주문만나옴.
61) 대판1999.5.28, 98후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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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작은디스크에보다많은정보를저장할수

있다는의미로지정상품인녹음된광디스크의효

능, 형상등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표장이라하

겠고, 문자의전체적인윤곽이도형화된정도에

비하여훨씬뚜렷하여일반수요자에게그문자전

체로서직감되어인식되고그대로호칭될것으로

보여지므로그도형화의정도로는일반의특별한

주의를끌만큼위와같은문자인식력을압도하기

가어려워특별한식별력을가졌다할수없다.5 6 )

④출원상표“A D A P T I V E”는‘적응할수 있는,

적응이적합한’등의뜻으로, 이를그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등에사용하게되면, 일반

수요자들이‘어떠한피부에도적응할수있는스

킨로션또는화장크림’이라고바로인식하게될

뿐만아니라특수한자체나모양을사용한도안도

아니므로, 출원상표는지정상품의특성이나품질

을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표장만

으로된것에해당한다.5 7 )

⑤ 본원상표 중“X”모양의도형은간

단하고흔한영문자한 자에불과하고거래상수

요자들의주의를불러일으킬정도로특별하게구

성되어있지도않아자타상품의식별력도없을뿐

만아니라본원상표에있어서부수적또는보조적

부분에불과하다.5 8 )

⑥ 출원상표 는 영문자를일부도안

화하기는하였으나, 그변형의정도가일반적인

문자의의미이외에별도의식별력을인정할정도

로 독특한서체나특수한방법으로표시하였다고

볼수가없다.5 9 )

⑦ 서비스표 는 바람결무늬모양의사

선을첨가한한글문자부분이어느정도도형화되

어 있다고할수 있으나, 문자의전체적인윤곽이

도형화된정도에비하여훨씬뚜렷하여일반수요

자에게그문자전체로서직감되어인식되고그대

로호칭될것으로보여지므로그도형화의정도로

는위와같은문자인식력을압도하고일반의특별

한주의를끌기어려워특별한식별력을가졌다고

할수없다.6 0 )

⑧ 이 사건출원상표는 거래사회에서통상

적으로각종시험에합격을기원하는뜻에서엿을

선물하고있음이주지의사실임을감안할때, 한

글인“합격”을다소도형화하여구성하고있다고

하여도그지정상품인엿에사용될경우곧 그지

정상품의위와같은용도등 그 성질을직접적으

로표시한것에불과하므로본원상표는상표로서

의식별력이인정될수없다.6 1 )

⑨ 출원서비스표 에 관하여

보면, 제일앞의“S”자와제일뒤의“y”자를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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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끌만큼문자인식력을압도한다고보여진

다.5 2 )

② 출원상표 의 구성중 부분을

제외한나머지부분은지정상품의품질·효능등

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또는

간단하고흔한표장에해당함은원심이인정한바

와같으나, 부분은‘J a z z’라는영어단어

를 필기체로표기함에있어첫 글자는필기체알

파벳‘ ’윗부분만을남겨놓은모양이고, 마지

막 글자또한‘z’의 필기체인‘ ’의아랫부분이

생략된모양으로서일반인들이보통의주의력을

가지고보는경우에는첫글자는언뜻숫자‘7’로

보이거나그 아래에그어져있는흰 선과결합하

여알파벳‘Z’나숫자‘2’로보이고, 마지막글자

는숫자‘3’으로보일정도로변형되어있는것이

므로일반수요자가이문자부분을전체로‘J a z z’

라는영어단어의필기체표기라고는도저히직감

할수없는것이어서 부분의도안화정도

는 문자의기술적또는설명적인의미를직감할

수없을만큼문자인식력을압도하여일반인의특

별한주의를끌정도이다.5 3 )

(2)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

표장으로본 사례

① EXEMPLAR SUPER 앞에

라는표시를결합시켜놓았다하더라도완

전한도형화나합일문자화되지아니하여단순히

영문자E X로 읽혀짐으로써이에부기된E X E M

P L A R의 두문자 표시에불과함이일견하여분명

하고달리어떤특별한뜻을갖는것으로보여지

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 E X E M P L A R

S U P E R의표시와결합시켜그전체의구성을기준

으로판단하더라도본원상표는그 자타상품을식

별케할특별현저성이있다고할수없다.5 4 )

② 본건등록상표 중 부분

은한문체에있어서의전서체그자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전서체에가까운글씨체로되어있

는것이어서『황금당』이라는한글문자부분을제

외하더라도어느정도학문지식이있는일반수요

자가볼경우에어렵지않게그것이『황금당』을한

문으로표기한것이라고알 수 있고이것이문자

가 아니라그림에가깝다고는보이지않으며, 더

구나본건등록상표에는『황금당』이라는한글표

기부분이있어이점과아울러볼때그것을『황금

당』의한문체라는것을쉽사리간파할수있어서

이 부분도『황금당』의한글부분과는다른식별력

이 있는부분이라고는보이지아니하며, 또본건

등록상표의좌측에마름모꼴도형안에한문자를

적어넣은도형중『黃』은황금당의두문자인‘황’

의한문자에불과하다고보여이부분도부기적인

것에불과하고따로식별력이있다고보이지아니

한다.5 5 )

③ 본원상표는영문자를도형화한것

이기는하지만그문자“Mini Disc”의의미는“작

2 2_월간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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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판2000.2.25, 98후1679(원심파기환송)
53) 대판2002.6.11, 2000후2569(원심파기환송)
54) 대판1986.9.23, 85후129
55) 대판1992.1.17, 91후554(원심파기환송)

5 6 ) 대판1994.9.27. 선고9 4후7 0 8
57) 대판1997.4.22. 96후1842
58) 대판1997.11.28, 97후389
59) 대판1998.2.27. 97후310. 영문상표명은“PLASMAVISION”임.
60) 대판1998.12.1, 98후1730은원심인특허법원1998.8.13, 98후4982유지.상고이유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소정의심리불속행사유에해당되어동법

제5조에의하여판결이유없이‘상고기각’의주문만나옴.
61) 대판1999.5.28, 98후683



것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6 4 )

V. 결 론

전술한바와같이기술적표장과관련된사건을

둘러싸고분쟁도많으며, 특히실무에있어서하

급심법원의판결이최종심인대법원에의하여파

기환송되는경우가의외로많이발생하고있다는

것을알수있다. 판례는기술적표장여부의판단

기준과관련하여전술한바와같이기술적표장여

부에대한판단주체나정도, 판단방법, 보통으로

사용하는방법여부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지

만, 그기준이추상적이어서다소불명확하고모

호한측면을지니고있다. 예컨대기술적표장과

암시적표장의구별이논리적인분석보다는지정

상품의직접적인수요자의직관적인판단에의존

하고있어도대체어느정도의표시를직접적이라

고 혹은암시적이라고하는지, 우리나라일반수

요자의외국어해득능력수준이어느정도인지,

조어상표의경우어떠한경우가손쉽게분리하여

이해할수있는것인지, 도형과문자등이다소복

합적으로결합된상표의경우에있어서구성요소

들의크기, 비율, 글체, 위치, 의미등을어떻게관

찰해야하는지, 어느정도의서체도형화가일반의

특별한주의를끌만큼문자인식력을압도하는것

인지등에대해서는구체적기준을제시하고있지

않다. 결국실무에있어서이러한추상적판단기

준을개별사안에적용함에있어서다시법관의

개별적판단에위임할수밖에없기때문에동일한

사안에대해다소결론이달라지는문제가발생하

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차후기술적표장여부

의판단기준을정함에있어서보다구체적이고합

리적기준의제시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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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화하였으나그도형화된정도에비하여영어

단어“S p e e d y”의윤곽이훨씬뚜렷하여일반수요

자에게그영어단어전체로서직감되어인식되고

그대로호칭될것으로보여지므로, 그도형화의

정도로는문자인식력을압도하고일반의특별한

주의를끌기어려워특별한식별력을가졌다고할

수없다.6 2 )

⑩ 의 서비스표의경우다소도

안된‘K R C’라는문자와그주위의사각형이결합

되어 있으나, ‘K R C’는 식별력이없는‘K o r e a

Research Center’와함께사용되는한그약자임

을쉽게알수있어식별력이있다할수없고, 주의

의사각형의도형과결합되어있으나일반의주의

를끌만한특수한도안이나태양으로표시되어있

지아니하다.6 3 )

4. 소 결

상표법상기술적표장으로서상표등록이거절

되는것은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

장만을사용하는경우로한정하고있기때문에보

통으로사용하지않는방법으로표시하지않은표

장은기술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더라도상표로

서등록을받을수있게된다.

기술적표장의판단주체인수요자나거래자들

이특정표장에대해어떠한연상작용없이그관

념을직관할수있다면통상적으로기술적표장이

라할것이나,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이아닌현

저히특수한활자체로표기하거나, 그형태에많

은 변형을줌으로써그 표장의관념은기술적또

는 설명적이나, 그표장의태양은보통의형태와

현저히상이하다면소위관념의기술성에도불구

하고기술적표장은아니라고할것이다. 

대체로판례는문자표장을구성하고있는서체

의도안화된정도가쓰여진문자의의미를직감할

수있느냐, 즉독특한서체로구성된기술적표장

에대하여서체의도안화된정도가문자의인식력

을압도하느냐의여부에따라서기술적표장을결

정하는일반적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기술적표장을구성하는문자가다소독

특한서체로구성되어있다고할지라도그서체의

도안화된정도가문자의인식력을압도할정도로

독특하지아니하여표시된문자표장내용대로일

반수요자들이그의미를직감할수있는경우에는

상표나서비스표의등록을허용하지않는반면에,

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의특성등을설명하

는기술적표장에불과한문자표장이라고할지라

도문자표장을구성하고있는서체의도안화의정

도가독특하여쓰여진문자의의미를직감할수

없는경우에는기술적표장에해당되지않는다고

판단하고있다. 이처럼판례에서나타난‘보통으

로 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인지여부를

판단하는기준이보통으로사용하는문자가다른

글자로보일정도로변형화되어특정단어를표기

하는것으로직감할수 있는지여부등에달려있

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기준이다소불명확함으로인해

서자칫사안에따라달리판단될여지가있다. 법

적 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해칠우려가있을수

있으므로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된것

인지여부에대한합리적인판단기준을마련하는

2 4_월간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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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판1999.5.28. 99후444
63) 대판1999.11.26, 98후1518 참조

64) 同旨김현중,독특한서체로구성된기술적표장에대한심·판결사례검토,특허심판원자료조사연구보고서, 2003.11.

사진술의발명은평면에상을투영시키는렌즈와투영된상을

기록할수있는감광물질이개발로이루어졌다. 렌즈는바늘구멍

카메라의원리에기원을둔다. 이원리는피사체에반사된빛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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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6 4 )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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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는문자인식력을압도하고일반의특별한

주의를끌기어려워특별한식별력을가졌다고할

수없다.6 2 )

⑩ 의 서비스표의경우다소도

안된‘K R C’라는문자와그주위의사각형이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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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쉽게알수있어식별력이있다할수없고, 주의

의사각형의도형과결합되어있으나일반의주의

를끌만한특수한도안이나태양으로표시되어있

지아니하다.6 3 )

4. 소 결

상표법상기술적표장으로서상표등록이거절

되는것은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

장만을사용하는경우로한정하고있기때문에보

통으로사용하지않는방법으로표시하지않은표

장은기술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더라도상표로

서등록을받을수있게된다.

기술적표장의판단주체인수요자나거래자들

이특정표장에대해어떠한연상작용없이그관

념을직관할수있다면통상적으로기술적표장이

라할것이나,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이아닌현

저히특수한활자체로표기하거나, 그형태에많

은 변형을줌으로써그 표장의관념은기술적또

는 설명적이나, 그표장의태양은보통의형태와

현저히상이하다면소위관념의기술성에도불구

하고기술적표장은아니라고할것이다. 

대체로판례는문자표장을구성하고있는서체

의도안화된정도가쓰여진문자의의미를직감할

수있느냐, 즉독특한서체로구성된기술적표장

에대하여서체의도안화된정도가문자의인식력

을압도하느냐의여부에따라서기술적표장을결

정하는일반적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기술적표장을구성하는문자가다소독

특한서체로구성되어있다고할지라도그서체의

도안화된정도가문자의인식력을압도할정도로

독특하지아니하여표시된문자표장내용대로일

반수요자들이그의미를직감할수있는경우에는

상표나서비스표의등록을허용하지않는반면에,

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의특성등을설명하

는기술적표장에불과한문자표장이라고할지라

도문자표장을구성하고있는서체의도안화의정

도가독특하여쓰여진문자의의미를직감할수

없는경우에는기술적표장에해당되지않는다고

판단하고있다. 이처럼판례에서나타난‘보통으

로 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인지여부를

판단하는기준이보통으로사용하는문자가다른

글자로보일정도로변형화되어특정단어를표기

하는것으로직감할수 있는지여부등에달려있

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기준이다소불명확함으로인해

서자칫사안에따라달리판단될여지가있다. 법

적 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해칠우려가있을수

있으므로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된것

인지여부에대한합리적인판단기준을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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